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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당 진 시 장 김 홍 장

2020년 12월 15일

당진시 훈령 제111호

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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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

치·운영) ① (생 략)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

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

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② -------------------

---------------------

---------------------

--.

1. 본 청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민원

정보과장, 토지관리과

장, 경제에너지과장,

도시재생과장

다. -----------------

-----------------

-----------------

--------, 경제과장,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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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

다.

당 진 시 장 김 홍 장

2020년 12월 15일

당진시 훈령 제112호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 폐지규정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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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고시 제2020-276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30.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861-1 외 14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699 외 1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30.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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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석문면 교로리 540-15  석문면 대호만로 1861-1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대호방조제를 가는 도로

2  석문면 교로리 540-16  석문면 대호만로 1863-1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대호방조제를 가는 도로

3  면천면 죽동리 302-1  면천면 아미로 394-8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의 명산 아미산을 가는 도로

4  대덕동 1013-9, 1013-11  아미로 697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의 명산 아미산을 가는 도로

5  정미면 대조리 149-10  정미면 한새울로 36-5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한새울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합덕읍 운산리 401-1  합덕읍 합덕시장로 1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합덕시장을 통과하는 중심도로

7  순성면 양유리 310  순성면 매실로 81-6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순성의 매실의 명칭 활용

8  신평면 금천리 343  신평면 신평로 789-1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신평면을 지나는 도로

9  읍내동 281-1  계성2길 3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행정리명칭 활용

10  송산면 매곡리 460-11  송산면 구슬고개길 52-5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구슬고개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송악읍 중흥리 128-6  송악읍 길마재길 33-21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마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읍내동 145-9  당진시장서길 14-19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시장의 서쪽길

13  신평면 신당리 53-1  신평면 신당길 130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14  고대면 항곡리 255  고대면 항곡3길 36-8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15  고대면 항곡리 538  고대면 항곡3길 74-6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대호지면 적서리 271 대호지면 한다리길 20 2012-01-01
단순변경

(멸실 후 신축 기존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한다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합덕읍 성동리 200 합덕읍 성동로 139-68 2012-01-01
단순변경

(멸실 후 신축 기존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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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 대덕동 1013-2 아미로 699 2020-11-30 건물멸실

2 수청동 488 고실2길 15-13 2020-11-30 건물멸실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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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2020-279호

당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당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수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 12. 8.
당 진 시 장

□ 부분변경 내용

○ 당진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1. 개요

 가. 목적 :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나. 내용 : 

   - 수질취약구간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수질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관세척, 자동드레인)

   - 2차사고 방지 및 수량감시 기능 보강

   - 수돗물 신뢰제고 서비스 기반 마련

다. 사업위치 : 당진시 전역

라. 사업기간 : 2021년∼2022년

마. 총사업비 : 6,700백만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당진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참고 

2. 사업시행계획

 - 2021∼2022년 2개년간 총 6,700백만원 투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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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변경 승인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 2022
총합계 6,720 3,360 3,360

　
　
　
　
　
　
　
　
　
　
　
　
　
　
　

설계비 320 160 160
공사비 6,304 3,152 3,152
정밀여과장치 900 450 450

수질측정장치
배수지 120 60 60
관로상 1,200 600 600

관세척 800 400 400
자동드레인 900 450 450
소규모 수량 수압감시시스템 450 225 225
스마트미터 1,000 500 500
스마트 수압계 300 150 150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장비 30 15 15
센서 4 2 2

시스템 구축 600 300 300
시설부대비 96 48 48
초기투자비(장비) 96 48 48

※ 환경부의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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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가. 개요

당진시는 상수도 수질사고 등에 적기 대응 가능한 현대화된 관망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예정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2021년 사업추진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진시

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실시간 수

량⋅수질 감시 및 사고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나. 목적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

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마트 관망관리 개념도

다. 적용 기술

스마트 관망관리는 수질관리, 수질감시, 위기대응, 재발방지, 수돗물 신뢰제

고 등의 목적으로 11개 기술이 적용된다. 각 기술별 목적과 적용기준은 다

음과 같다.

제233호 2020. 12. 15.(화)

-9-



구 분 목적 및 적용기준(안)

수질관리

재염소설비

◦(목적) 관말까지 적정 잔류염소 농도를 확보하고 시공간적으로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수지에 재염소설비 제조구매 설치
◦(기준) 관망해석 결과, 잔류염소 농도 취약지점(0.1㎎/L 미만), 시간적․공간적 

균등화가 필요한 배수구역

정밀여과장치

◦(목적) 이물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수본관에 정밀여과장치(마이크로 
필터) 제조구매 설치
◦(기준) 시설정보, 수질민원, 수도꼭지 수질조사 결과를 관망도상에 중복 

투영하여 공간적 분석을 통해 구간 선정

수질감시
수질측
정
장치

배수지
◦(목적) 수도법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질계측기 제조구매 설치
◦(기준) 사업장(정수지 및 시설용량 250㎥ 이상의 배수지)

관로상

◦(목적) 공급 全과정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로상에 수질계측기 제조구매 설치
◦(기준) 관망해석 결과, 배수지로부터 도달시간이 24시간 이상 되는 지점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거나 감시구역내 전체 도달시간을 감안하여 48시간 
이내에서 위치 조정

위기대응

관세척

◦(목적) 관로 내부에 축척된 미세한 이물질이나 내부 도장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목적으로 관세척 인프라 설치
◦(기준) 수질민원, 관망해석을 통한 수리취약구간 분석, 수도꼭지 수질조사 

결과를 관망도상에 중복 투영하여 공간적 분석을 통해 구간 선정
 * (취약구간) 유속이 0.01m/s 이하인 구간, 체류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구간

자동드레인

◦(목적) 관망내 이상수질(탁도,잔류염소) 발생시 오염물질을 외부로 자동 
배출하는 장치를 제조구매 설치
◦(기준) 관망해석 결과, 관 말단 또는 정체구간 등 저유속, 과체류시간 

(72시간 이상)으로 잔류염소 부족(0.1㎎/L 미만)이 우려되는 구간, 입자성 
물질이 빈번하게 유출되어 수질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구간

재발방지

소규모 유량감시

◦(목적) 기존 급수구역(블록시스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급수구역을 
분할하고 유량・수압을 감시하여 대규모 누수사고(Bursting) 예방
◦(기준) 500가구 단위로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되, 

필요시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 내 500가구 미만의 일부 급수구역에 대해 
설치 가능

스마트미터
◦(목적)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스마트미터 구매・설치
◦(기준) 인력검침 곤란지역, 사회취약계층, 대수용가 대상 설치
  * (대수용가) 일반적으로 사용량 기준 상위 5% 수용가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스마트수압계

◦(목적) 블록별 주요지점(유입, 임계지점, 평균지점, 대수용가 등)에 대해 
주기적인 수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 구매
◦(기준) 소블록당 분기별 1회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 구매
  * 수압계 1 SET로 10개 소블록 운영 가능

스마트 관로
인식체계

◦(목적) 주요 관로 위치를 전산화를 위해 관련 장비 및 센서 구매
◦(기준) 관로 신설, 이설, 노후관 교체 등 대규모 터파기 공사 시행시 설치, 

누수복구 등 소규모 터파기 공사 시행시 복구지점에 센서 설치 
 * (직선구간) 지방지역 1개소/50m, 도시지역 1개소/20m

 * (곡선 및 분기구간) 시・중・종점부 1개소씩 설치, 다음 구간은 10m 이내 설치

수돗물 
신뢰제고

워터코디
◦(목적) 수질관리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장비 구매
◦(기준) 가구수 기준 10년에 1회 이상(전체 가구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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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시행계획

당진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6,720백만원을 2년간 투자

할 예정이다. 2021년에 총 사업비의 50%인 3,360백만원을 투자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3,36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2020년에 시

행 중인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을 통해 총 사업비 및 사업별

규모는 조정될 예정이다.

<세부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 2022

총합계 6,720 3,360 3,360

　
　
　
　
　
　
　
　
　
　
　
　
　
　
　

설계비 320 160 160

공사비 6,304 3,152 3,152

정밀여과장치 900 450 450

수질측정장치
배수지 120 60 60

관로상 1,200 600 600

관세척 800 400 400

자동드레인 900 450 450

소규모 수량 수압감시시스템 450 225 225

스마트미터 1,000 500 500

스마트 수압계 300 150 150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장비 30 15 15

센서 4 2 2

시스템 구축 600 300 300

시설부대비 96 48 48

초기투자비(장비) 96 48 48

※ 환경부의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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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고시 제2020-28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7.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회천로 619 외 10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699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변경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페지)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28 외 3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폐지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7.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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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정미면 도산리 420-2  정미면 회천로 619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09-08-25 지역 지명 활용[회천고개]

2  순성면 광천리 85-54  순성면 본리로 20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3  송산면 매곡리 249-6  송산면 송산로 297-15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송산면을 지나는 도로

4  석문면 장고항리 491-2  석문면 장고항로 278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5  송산면 매곡리 462-1  송산면 구슬고개길 52-44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구슬고개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순성면 백석리 산81-1  순성면 백석길 71-26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7  우강면 부장리 64  우강면 부장2길 109-4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 명칭 활용

8  송산면 부곡리 255  송산면 정골길 9-1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정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대호지면 조금리 470-6  대호지면 지망곶이길 139-44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조금리의 옛 마을명칭인 지망곶이를 활용

10  순성면 봉소리 762-2  순성면 활량길 103-49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활량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송악읍 금곡리 204-95  송악읍 샘마을길 73-9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9-12-17 해당 마을단지에 큰 샘이 있었다고 함

채운동 992-93 어리로 19 2012-01-01
단순변경

(멸실 후 신축 기존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어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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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도로명주소 변경후도로명주소

1 아미로 697 아미로 699 2020-12-07 건물번호 변경신청대덕동 1013-9

< 도로명주소 변경 내역 12/7>

NO 지번주소(토지지번)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자 건물번호 변경사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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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순성면 광천리 85-41 순성면 본리로 28 2020-12-07 건물멸실

2 송악읍 광명리 147 송악읍 광명길 91-16 2020-12-07 건물멸실

3 수청동 575 고실2길 69 2020-12-07 건물멸실

4 송산면 송석리 산45 송산면 송산로 297-25 2020-12-07 폐가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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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20-28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 •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 

(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 

(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활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끄일 

당진시장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불임 참조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토지 이 용계 획 도(축척 1/1,200) 

· 기반시설계획도(축척 1/1,200) 

· 가구 및 획 지 계 획 도(축척 1/1,200) 

· 건축물 둥에 관한 계획도(축척 1/1,200) 

- 교통처 리 계 획 도(축척 1/1,200)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 :/ /luris.rnolit.go.kr)를 통해 열랍 가능함 

제233호 2020. 12. 15.(화)

-16-



붙임 :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엽·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초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지구의 제한 최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면적 (m') 벼고 

변호 
세 분 내용 결정엘 

기정 893 송$ 산업진흥유통지구개발 충남 당진시 우닌지강면 일 
송산리끊-17번지 원 84,221 제 당2진Jl시9-Z 고£시호 

(J)19년 10월21일) 

변경 893 송생 산업진유흥통지개구발 충남당진시우강면 83889 측량생과 
송산리짧 16번지 일원 반영 

¢꼈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용도지구 면적변경 
893 

송산3 산업유통 기 정 : 84,221m'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개발진흥지구 변 경 ; 감)332m’ 

변경후 : 83,889m'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도면 구역의 
면적 (m')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벼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93 
송산3지구 산업 충남g 당f진「시16번 우지강띤 송산리 84221 감)33~ 83,88[

측량성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형 일원 반영 

짧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구역면적변경 
송산3 산업유통형 - 기 정 : 84,221m'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893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 경 ; 감)332m' 

변경후 : 83,88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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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84,221 감)332 83,889 100.00 - 100.00

측량성과반영

공업용지 54,605 감)261 54,344 64.8 - 64.8

유통용지 7,180 감) 8 7,172 8.5 - 8.5

녹지용지 14,466 감) 40 14,426 17.2 - 17.2

공공시설용지 7,970 감) 23 7,947 9.5 - 9.5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업용지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공업용지 감소
(54,605㎡ → 54,344㎡ : 감) 261㎡)

유통용지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유통용지 감소
(7,180㎡ → 7,172㎡ : 감) 8㎡)

녹지용지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녹지용지 감소
(14,466㎡ → 14,426㎡ : 감) 40㎡)

공공시설용지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감소
(7,970㎡ → 7,947㎡ : 감) 2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
선
수
연장
(m)

면적(㎡)
노
선
수
연장
(m)

면적(㎡)
노
선
수
연장
(m)

면적(㎡)
노
선
수
연장
(m)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중로 3 542 7,970 감)23 7,947 - - - - - 1 336 5,122 감)4 5,118 2 206 2,848 감)19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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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823 15 국지
도로 336 우강면 송산리557-16번지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반
도로 -

당진고제226호
2019.10.21

측량
성과
반영
및
가각
부
정리

변경 중로 2 823 15 국지
도로 336 우강면 송산리557-16번지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859 12 국지
도로 153 중로2-823 우강면 송산리

산67-5번지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859 12 국지
도로 153 중로2-823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860 14 국지
도로 53 우강면 송산리

557-26번지 중로3-859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860 14 국지
도로 53 우강면 송산리

557-26번지 중로3-859 일반
도로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변경

도
면
번
호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 A-BL

54,605
A-1 송산리555-16번지일원 45,158

A-BL

54,344
A-1 송산리555-16번지일원 44,908 공업용지

A-2 송산리555-17번지일원 9,447 A-2 송산리555-16번지일원 9,436 공업용지

7,180
A-3 송산리555-17번지일원 3,815

7,172
A-3 송산리555-16번지일원 3,929 유통용지

A-4 송산리557-17번지일원 3,365 A-4 송산리557-16번지일원 3,243 유통용지

14,466

A-5 송산리557-16번지일원 10,224

14,515

A-5 송산리557-16번지일원 10,173 녹지용지

A-6 송산리557-16번지일원 3,373 A-6 송산리557-16번지일원 3,402 농업기반시설설치

A-7 송산리557-26번지일원 462 A-7 송산리557-26번지일원 441 녹지용지

A-8 송산리555-16번지일원 407 A-8 송산리555-16번지일원 410 농업기반시설설치

합 계 76,251 합 계 75,942 감)309㎡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 A가구 : 76,251㎡ → 76,942㎡[감) 309㎡](측량성과 반영)
- A-1획지 : 45,158㎡→ 44,908㎡[감) 250㎡](측량성과반영및획지선변경)
- A-2획지 : 9,447㎡→ 9,436㎡[감) 11㎡](측량성과반영및획지선변경)
- A-3획지 : 3,815㎡ → 3,929㎡[증) 114㎡](측량성과 반영)
- A-4획지 : 3,365㎡ → 3,243㎡[감) 122㎡](측량성과 반영)
- A-5획지 : 10,224㎡ → 10,173㎡[감) 51㎡](측량성과반영및획지선변경)
- A-6획지 : 3,373㎡ → 3,402㎡[증) 29㎡](측량성과반영및획지선변경)
- A-7획지 : 462㎡ → 441㎡[감) 21㎡](측량성과 반영)
- A-8획지 : 407㎡ → 410㎡[증) 3㎡](측량성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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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공업용지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 도
허용용도

- 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관
련법령에서불허하는공장의경우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 기타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A-2

용 도
허용용도

- 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관
련법령에서불허하는공장의경우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 기타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나. 유통용지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3
A-4

용 도

허용
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단,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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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가로 및

교차로

◯가

◯나

◯다

-

Ⓐ

Ⓑ

∙차량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덕평로상 가·감속차로 확보

- 주출입구 : 감속차로(B=4.0m, L=40.0m, 테이퍼 10m포함)

- 주·부출입구간 : 가·감속연결차로 설치(B=4.0m, L=76.0m)

- 부출입구 : 가속차로(B=4.0m, L=60.0m, 테이퍼 15m포함)

∙사업지 내부도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사업지 주출입구교차로 신설 및 점멸신호 운영계획 수립

∙사업지 부출입구교차로 신설 및 점멸신호 운영계획 수립

진출입

동 선

-

-

∙사업지 주·부출입구 가각부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R=15m)

∙사업지내 내부도로(중로) 가각부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R=12m)

대중교통

및 보행

◯Ｃ

∙사업지 내부 중로 이상 도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B=2.0m)

∙덕평로상 사업지측(주출입구~덕평삼거리 버스정류장 구간)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B=2.5m)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2개소)

∙박원로 삼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 및 집중조명시설 설치

주 차
-

-

∙각 획지별 개별 건축물 건축시 법정주차 대수 이상 주차면수 확보

∙공장용지 개별 건축물 건축시 대형화물차량 주차계획 수립 필요

교통안전

∙부출입구에 불법회전차량 방지를 위한 화단 및 안전시설물 설치

∙주출입구에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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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20-284호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당  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7,978백만원(국비 5,584, 지방비 2,393)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선착장 증고 및 보수, 요트무어링 설치, 부잔교 설치

- 특화사업 : 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 차 없는 거리 조성, 기존 조형물 및 

무대철거, 기존 공원 리모델링, 가로등 개선, 차양시설 설치,

해변경관조명 설치, 기존 샤워장 철거 및 신설, 휴게시설 조성,

마을 안내사인 설치

- S/W사업 : 지역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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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항 및 배후마을 일원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조서 참조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041-350-4282) 및 한국농어촌공사 당진

지사(☎ 041-351-9168)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

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시

ㆍ

군

읍

ㆍ

면

리

1
당
진
시

석
문
면

교
로
리

844-26 대 398 398 당진시 마을 커뮤니티센터

2
당
진
시

석
문
면

교
로
리

844-5 전 640 640 당진시 기존 공원 리모델링

3
당
진
시

석
문
면

교
로
리

844-6 잡 442 442 당진시 기존 공원 리모델링

※ 토지명세 및 편입면적은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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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20-285호

한진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당  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당진시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7,680백만원(국비 5,376, 지방비 2,304)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호안정비, 선착장 정비

- 특화사업 : 한진복합센터, 큰나루광장, 일출전망쉼터, 당집 연결로

- SW사업 : 지역역량강화(교육, 홍보, 마케팅 등),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 운영

2) 사업의 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리 일원(한진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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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어촌경제 활

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조서 참조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041-350-4282) 및 한국어촌어항

공단 어촌뉴딜팀(☎ 02-6098-0817)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

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   고
시ㆍ군 읍ㆍ면 리

1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7 주차장 4,166 4,078 당진시

한진
복합센터

2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8 제방 108 108 국(해양수산부)

3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3 잡종지 477 110 충청남도

4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5 대 2,080 138 당진시

5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22 잡종지 270 270 국(기획재정부)
큰나루
광장조성

6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4 잡종지 155 155 충청남도 선착장정비

※ 토지명세 및 편입면적은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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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20-28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2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당  진  시  장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붙임 참조

2.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게재 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축척 1/1,000)

3.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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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23 주차장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
6,216 증)250 6,466

당진고시
제122호

(2019.6.28.)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823 주차장

• 면적변경

  - 기정: A= 6,216㎡

  - 변경: A= 6,466㎡

     증)  A=250㎡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조건부 협의결과에 따라 

자투리 농지(250㎡)를 사업부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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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당  진  시  장

    가. 제한지역

구역명 위치 제한면적(㎡) 비 고

합 계 432,464 18개소

당진-행위제한-01 우두동 567-4 일원 107,223 

당진-행위제한-02 채운동 산105-2 일원 66,535 

당진-행위제한-03 읍내동 609-3 일원 13,608 

당진-행위제한-04 읍내동 277-36 일원 763 

당진-행위제한-05 수청동 산146 일원 131,641 

당진-행위제한-06 읍내동 599-2 일원 1,695 

당진-행위제한-07 채운동 100-12 일원 5,431 

합덕-행위제한-01 우강면 송산리 424-36 일원 4,896 

합덕-행위제한-02 우강면 송산리 산96-17 일원 61,320 

합덕-행위제한-03 합덕읍 운산리 45-7 일원 252 

합덕-행위제한-04 우강면 창리 226-9 일원 2,007 

합덕-행위제한-05 합덕읍 운산리 656-14 일원 2,401 

합덕-행위제한-06 합덕읍 운산리 343-5 일원 4,098 

합덕-행위제한-07 합덕읍 운산리 396-3 일원 3,155 

합덕-행위제한-08 합덕읍 운산리 109-24 일원 2,508 

합덕-행위제한-09 합덕읍 합덕리 260-8 일원 4,648 

합덕-행위제한-10 합덕읍 운산리 167-2 일원 12,981 

송악-행위제한-01 송악읍 가학리 620-34 일원 7,302 

※ 행위제한지역은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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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부지로서 

개발행위 발생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및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다. 제한 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공작물 설치 포함)

     - 기타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전까지)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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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0-2199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당 진 시 장

1. 조례명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9.12.03.공포, 2020.06.04.시행)」에 맞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제4조)

  ❍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별표 1, 별표 2)

  ❍ 지원단 설치‧재난상황 공유‧보고‧자원봉사활동 평가기록(안 제7조‧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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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 전화, 직접방문, 팩스(연락요망)

  마.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  화: 041)350-3666

    - 팩  스: 041)350-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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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9.12.03.공포, 2020.06.04.시행)에 맞춰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제4조)

다.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별표 1, 별표 2)

라. 지원단설치·재난상황공유·보고·자원봉사활동의평가기록(안제7조·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여성가족과-32240(2020.11.17.))

2) 행정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0. 11. 30. ~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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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

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당진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

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

원 조례」에 따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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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

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

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

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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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

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

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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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

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

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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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① 
재난
상황
관리
반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반

③ 
긴급 
통신 
지원
반

④ 
시설
피해
의 

응급
복구
반

⑤ 
에너
지 

공급 
피해
시설 
복구
반

⑥ 
재난
관리
자원 
지원
반

⑦ 
교통
대책
반

⑧ 
의료
및

방역
서비
스 

지원
반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반

⑩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
반

⑪ 
사회
질서 
유지
반

⑫  
수색
, 

구조
·구
급반

⑬ 
재난 
수습 
홍보
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행ㆍ재정 총괄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활동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사전 교육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뉴스 대응

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홍보

재난심리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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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구    성 담    당    사    무

단  장

공무원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또는 

당진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민간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과장

이름: 000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팀장

이름: 000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이름: 000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이름: 000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부서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이름: 000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부서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이름: 000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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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

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

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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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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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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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0-2207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당 진 시 장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5.1 공포 7.2 시행)에 따

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조례 제7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서 가맹점의 등록 방법, 등록

기준, 자격 요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7

조 및 안 제7조의2)

- 용어 정비(지정 ⇨ 등록)

- 종전 조례 7조를 안 제7조(가맹점 등록 등)과 안 제7조의2(가맹점의 등

록 취소)로 분리 하고 가맹점의 등록 취소 시 당진시청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개하도록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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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대행점 협약할 때 당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다. 관련 서식 정비(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3.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2.(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2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경제과(지역경제팀)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4017 팩스 : 041-350-4049 이메일 : hj03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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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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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을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

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한다”를 “등록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지정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하지”를 “등록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7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

항”을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으로, “지정사항 변경”을 “등록사항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 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로, “지정서를 교부한다”를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계약”을 “등록”으로, “지정해지”를 “등록해지”로, “해지 신

청을”을 “등록해지 신청을”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신청”을 “등록을 신청”으로, “지정을 아

니”를 “등록을 거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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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3호

의 “불법사행산업”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

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3호 2020. 12. 15.(화)

-4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당진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

태와 관계없이 당진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

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

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

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

가증권을 말한다.

1. --------------------------

---------------------------

---------------------------

---------------------------

---------------------------

---------------------------

---------------------------

---------------------------

---------------------------

---------------------------

---------------------------

-------------------- 유가증

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

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선불카드를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

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

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

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품권 사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

----------------------------

----------------------------

---------------- 등록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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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

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등록하지 -------------------

----------------------------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등록을 --------------

---------------------------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

------------------------- 등

록사항 변경 ------------------

-----.

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

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 등록 신청서-----

----------------------------

------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

점 지정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

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등록---------------

----------------------------

- 등록해지 -------------------

- 등록해지 신청을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

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아

니할 수 있다.

⑤ --------------------- 등록

을 신청----------------------

----------------- 등록을 거부-

-------.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2조 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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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법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

하지 않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위법 그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시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

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

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

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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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시장

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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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금주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금주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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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호)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신

청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지정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호)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신

청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서 원본

  2. 가맹점 등록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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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사 

유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별지 제3호서식]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사 

유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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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0-2235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당 진 시 장

1. 조례명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가스가 도심위주로 보급되면서 경제성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미공급 사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 보조 관련

    - 용어정의 신설(“본관”, “공급시설”) (안 제2조제2호·제5호)

    - 보조금 지원 대상의 완화(10명→5명)  (안 제3조제1항)

    - 보조금 지원 시설 확대(공급관→공급시설)  (안 제4조제1항·2항)

    -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100만원→200만원)  (안 제4조제3항)

  나.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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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양성평등 문구 명시  (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임기 명시  (안 제6조제7항)

  다. 맞춤법 정비 및 인용조항 수정

4. 의견제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12월 23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에너지자원팀)

    - 전  화: 041)350-4091

    - 팩  스: 041)350-4099

    - 이메일: ch3692@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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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

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당진시장(이하“시장”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

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

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

기, 공급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39세대

이하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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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

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

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 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

내로 지원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5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 퍼센트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

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2. 차상위 장애인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

4. 차상위 자활자 가구

5. 한부모 가족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

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200만원 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

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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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

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의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 하

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

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

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

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

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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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1. 가스관련 관계기관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당진시의회 의원 1명 이상

4. 도시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명

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

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

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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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

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

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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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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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0-2266호

당진시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당 진 시 장

1. 조례명 :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과 유사한

다수 시책을 대기업과의 간담회, 산업단지협의회, 산·학·연 정례회 등을

구성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협의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미운영 위원회의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5장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이동(안 제14조~제17조)

- “기업사랑 협의회”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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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20. 12. 8. ~ 2020. 12. 29.(21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9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경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팩스(연락요망)

마.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청 경제과(기업지원팀)

- 주 소: 충남당진시시청1로 1 (우편번호 : 31773)

- 전 화: 041)350-4028

- 팩 스: 041)35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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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과 유사한

다수시책을대기업과의간담회, 산업단지협의회, 산·학·연 정례회 등을

구성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협의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미운영 위원회의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장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이동(안 제14조∼제17조)

- “기업사랑 협의회”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볍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A충남당진147)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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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기업사랑 협의회”를 “기업 관련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기업 관련단체 지원”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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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기업사랑 협의회 제5장 기업 관련단체 지원

제14조(기업사랑 협의회) ① 기업

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당진시

기업사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 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협의회원으로 구성

하며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은 기업인, 기업 관

련단체, 의회, 대학 및 행정기관

등의 대표를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제1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삭 제>

제233호 2020. 12. 15.(화)

-66-



새로운 시책 발굴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3.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4. 기업관련 애로 및 규제완화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협의회원의 수당) 협의회

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장 기업 관련단체 지원 <삭 제>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7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0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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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당진147

정 책 명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방은희 전화번호 041-350-406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1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과)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

평가서에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요, 성별특성 반영 해당

사항 없음, 성별균형 참여 해당사항 없음, 성별통계 구축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당진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원선영/041-350-3693)

경제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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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

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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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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